
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

[중토위 2017. 1. 19.]

▣ 재결요지

000은 축산업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

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․ 군 ․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․ 군 ․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

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,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․ 군 ․ 구 또는 인접하고 

있는 시 ․ 군 ․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, 도축장 

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․ 
군 ․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․ 군 ․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
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 인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

정하고 있고, 축산업 폐업보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｢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

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......(중략), 축산의 이전 신축에 대

한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이전 ․ 신축될 경우 악취, 해충발생, 농경지 오염 등 환경

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축산

업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.｣(대법원 

2002. 10. 8. 선고 2002두5498 판결 참조)고 판시하고 있다. 

관계자료(00시 ․ 00시 의견 회신문서 등)를 검토한 결과, 이의신청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

재지의 인접 00시와 00시는 축산업이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인접 시 ․ 군으로 이전하여서

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 하였는바, 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정하고 

있는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


